
< 미국식품현대화법(FSMA) 관련 4월 모니터링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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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업데이트 일자 : 2019.3.18  

 연방관보(Federal Register) 발표 내용 주소 :

https://www.federalregister.gov/documents/2019/03/18/2019-04652/standa

rds-for-the-growing-harvesting-packing-and-holding-of-produce-for-

human-consumption-extension 

2. 발표 제목 : <식품안전현대화법(FSMA) 농산물안전규정 준수일 연장>

3. 발표 내용

 농업용수 규정준수 일자 연장 

지난 2019년 3월 18일 미 식약청(FDA)은 농산물안전규정의 일부인 농

업용수(Subpart E) 관리규정의 준수일자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. 이에 

따라 대규모 농장의 경우 2022년 1월 26일, 소규모 농장 2023년 1월 

26일, 영세농장 2024년 1월 26일로 준수일이 연기되었다. 단, 새싹채

소(Sprouts)에는 본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. 

이러한 규정준수 연장은 농업용수 규정의 복잡성과 이를 다양한 농장

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. 하지

만, 농업용수를 제외한 다른 농산물안전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.

2019년 4월 기준 농산물 안전규정 준수일자는 다음과 같다.

1. 대규모 농장(연 매출 50만불 이상)

‧ 새싹채소: 2017년 1월 26일



‧ 대부분의 과채류: 2018년 1월 26일 

‧ 농업용수규정: 2022년 1월 26일

‧ 면제대상항목의 라벨준수 규정: 2020년 1월 1일

‧ 면제대상자격에 관한 서류보관의무: 2016년 1월 26일 

2. 소규모 농장 (연 매출 25만 - 50만불)

‧ 새싹채소: 2018년 1월 26일

‧ 대부분의 과채류: 2019년 1월 28일 

‧ 농업용수규정: 2023년 1월 26일

‧ 면제대상항목의 라벨준수 규정: 2020년 1월 1일

‧ 면제대상자격에 관한 서류보관의무: 2016년 1월 26일 

3. 영세농장 (연 매출 2만 5천 - 25만불)

‧ 새싹채소: 2019년 1월 28일

‧ 대부분의 과채류: 2020년 1월 27일 

‧ 농업용수규정: 2024년 1월 26일

‧ 면제대상항목의 라벨준수 규정: 2020년 1월 1일

‧ 면제대상자격에 관한 서류보관의무: 2016년 1월 26일 

 일부 견과류 안전규정에 대한 미식약청의 집행재량권

FDA는 2019년 3월 27일 와인용 포도, 호프, 건조콩씨앗(Pulse crops), 아

몬드를 재배, 수확, 포장 및 보관에 대한 농산물 안전규정에 관한 집행

재량권 발동 의도를 발표했다. 집행재량권 발동이라는 것은 비록 규정은 

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집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, 특별한 경

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된다. 

 농산물 안전규정 개요

FDA는 농산물안전규정에 따라 과채류의 재배, 수확, 포장, 보관에 대해 

과학적 기준을 근거로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수립하였으며, 농장은 이 



규정에서 요구하는 예방관리 규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. 

이 규정은 농업용수를 비롯한 생물학적 토양개량제, 새싹채소, 사육동물 

및 야생동물등의 생물학적 위해요소, 근로자 교육, 건강 및 위생, 장비, 

도구 및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. 

본 규정은 일반적으로 날로 먹지 않는 농산물(rarely consumed raw), 신

선농산물이 아닌 농산물,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기른 농산물 및 식량

이 되는 곡류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


